
[사업별 서식 제10호]

사회복지서비스 제공(이용)계약서(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)

◦ 서비스 이용자 아동 (갑) 

   성     명 :                  

   생년 월일 :              년           월        일

   주     소 : 

   연  락  처:

◦ 대리인 (보호자) 

   성     명 :                     (인)  (“갑”과의  계:  모(母),  부(父),  기타 )

   주     소 :  상동 , 기타 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 

   연  락 처 : (모(母):                            , 부(父):                         )

◦ 서비스 공기  (을)

   시설명 :  이화아동발달센터     (  대표자 :  김하림             인  )

   주  소 :  충북 청주시 흥덕  가경동 1674번  태성빌딩 3층 

◦ 계약 간 :       2016          월             ~                  월        

◦ 비스 , 내용 및 액  “사회복지 비스 공계획 ”  같다.

  상  당사 ( 하 “갑”, “ ” 라 한다) 또는 리  다  계약내용에 거하여 사회복지   

  비스 용계약  하고 날  후, 각각 1통씩 보 한다



- 다     -

1 ( 비스 공) ① “ ” 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 비스 사업 시행지 ( 하 “시행

지 ” 라 한다)에  력  배 하고, “갑”  상생활에 필 한 사회복지 비스( 하 

“ 비스”라 한다)  상  “사회복지 비스 공계획 (  포함)”  같  공한다.

  ② “ ”  비스  지  한 보 도록 비스 공  배 한다.

  ③ “ ”  사회복지 비스 상  상  비스  내용  범  내에  해당 시･ ･

청( 하 “시･ ･ 청” 라 한다)에  통보한 “사회복지 비스 신청결과 통보 ”  참고하

여 비스 계획  수립하여 비스  공하고 공한 비스 내용  비스 공 록지

에 한다.

2 (계약 간 및 계약  만료 등) ①  계약  효력 간  상  간 동안 발생하 , 

당사 간 협 에 라 계약 간  변경할 수 다.

  ②  계약  “갑”  해약 통지나 사망 로 료 다.

  ③  계약  다 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다.

  1. “갑”  계약 해지  통지한 . 다만, 해약  통지는 7  에 하여야 한다.

  2. “ ”  사회복지 비스 공  지 할 수 없는 득 한 사 가 발생하여  “갑”에게 

통지한 . 다만, 해약  통지는 14  에 하여야 한다.

  ④ 시  병원 원, 시  등  경우에는  계약  효력  지할 수 다.

3 (사회복지 비스 비용) ① 사회복지 비스 비용  사회복지 비스 가격 (가 )에 한

다.

  ② 사회복지 비스 비용  본 담액과 월 용한도액  과하는 비용  “ ”  청 에 

해 “갑”  지 한다.

4 (사회복지 비스 내용  변경) ① 비스 공과 에  “ ”( 사원  포함한다)  주

 또는 실수로 하여 계약 에 록  사항  충 시키지 못하거나 “갑”  합리  

사항  충 시키지 못하는 경우 “ ”  “갑”  에 라 비스 내용  변경할 수 

다. 다만, 계약 에 포함 지 않  사항  비스 내용  변경사항 로 보지 아니한다.

  ② 계약 간 및 비스 비용  변경 등 주 내용  변경 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해 “변경

계약 ”  별도 한다.

5 (통지사항) ① “ ”  “갑”에 한 비스 공에 어 상황 등 필 한 경우 리

에게 연락  취하여야 한다.

  ② “갑”  리  리  주  또는 연락처 등  변경 었거나 산 또는 파산 고 

등  받아 “갑”  보호  다하지 못할 사 가 발생 하  는 시 로 “ ”에

게 통지하여야 한다.



  ③ “ ”  “갑”  상태변화 등 비스  변경사 가 발생시에는 “갑”  비스 변경신청 

등  할 수 도록 하여야 한다.

6 (개 보 보호 ) ① “ ”  “갑”  개 보  계 규 에 라 보호하여야 한다.

  ② “ ”  사회복지 비스 공에 필 한 “갑”  개 보 료  수집하고 활용하  동 

료  사회복지 비스 운 주체 등에게 계규 에 라 할 수 다.

  ③ “ ”  개 보 수집 및 활용에 한 “갑”  승낙  “개 보 공 및 활용에 한 

승낙 ”로 한다.

  ④ “갑”  “ ”  수집･ 리하는 본  개 보에 해 알 리가 다.

7 ( 해배상책 ) 비스 실시 에 “ ”( 사원  포함한다)  귀책사 로 하여 발생한 

“갑”  해에 하여는 “ ”  “갑”에게 배상한다. 다만, 천재지변, 3  귀책사 로 

한 해에 해 는 배상책  지지 아니한다. “갑”  “ ”에게 해  끼  경우에도 또한 

같다.

8 (계약 취  등) 비스 실시 에 “갑”과 “ ” 방간 법령에 반한 당한 처우  할 경

우 “갑”과 “ ” 방  계약  취  할 수 다.

9 ( 쟁해결방법) 본 비스 용계약과 련하여 발생한 쟁에 하여 “갑”과 “ ”  합

에 라 원만  처리하 , 만약 당사 간 합 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련법규나 례

에 다.


